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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선박에 국내 연안 운송 일시 허용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대비...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적체 해소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로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집단운송거부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양

수산부는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적 선박이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간의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운송하는 화물이 선사의 자가화물인지 타 선사의 화물인지와

수출입‧환적‧빈 컨테이너화물에 관계 없이 모든 화물이 해당된다.

외국적 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연안 운송하려는 선사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선박이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한 다음날까지 출항지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송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컨테이너화물의 육상운송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항만의 컨테이너장치장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현재 이행 중인 비상수송대책이 원활한게 작동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안해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금지(일명 카보타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부산항~광양항 및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연안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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